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2. 26.(목) 배포 즉시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 부여(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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